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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 허  청
- - 

- 의견제출통지서
- - 

-

출 원 인 성 명

주 소  

대 리 인 성 명 구영회

주 소  

출 원 번 호 40-2022-0051242

상 품 류 제 20 류

발송번호: 9-5-2023-036777359

발송일자: 2023.04.20.

제출기일: 2023.06.20.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

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

 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

 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

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

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거  절  이 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1.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
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 본 출원  인용  인용

제4020220051242호 제608583호 제401231071호

수신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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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4.20.

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
 

심사관 정래영

1.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·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

사기준(특허청 예규)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.

2.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「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(http://www.kipris.or.kr/)」

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, 이 통지서 

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생활용품상표심사과 ☎042-481-8256(대표번호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특허로(www.patent.go.kr) 또는 특허청(www.kipo.go.kr)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, 서류 제

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   (특허청)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

                    [ 거절이유1  ]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(또는 유사)한 

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아래 

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(법 제40조)을 하거나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(법 제45조)에는 그

러하지 아니합니다.

○ 이 출원상표의 ‘DEHLER’는 선등록상표 제 608583호 (DAHLE)와 호칭이 유사

- 관련상품 :  [유사군 코드 G2601]  소파, 소파테이블,

○ 이 출원상표의 ‘DEHLER’는 선등록상표 제 401231071호의 ‘Dall'er’와 호칭이 유사

- 관련상품 :  [유사군 코드 G2606]  매트리스, 매트리스용 쿠션, 머리받침용 베개, 방석, 

베개, 아동용 자동차 좌석용 머리 받침 베개, 의자용 쿠션, 자동차용 목쿠션, 쿠션. 끝.

(※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
